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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차시대의 도래

 

1) 전 세계적 친환경차1) 보급 속도 증대

∙ 전 세계 친환경차 보급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2억 5천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중  배터리식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s: 

BEVs)의 비중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s)에 비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 노르웨이의 경우 2018년 기준 신차판매량 중 친환경차 비율이 46%에 육박하고, 스웨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네덜란드 또한 각각 7.92%, 7.82%, 6.57%에 달하는 등 빠른 성장

세를 보이고 있음(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그림 1   세계 친환경차 시장 변화 추이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1) 본 연구에서 친환경차는 Zero Emission Vehicle을 의미하며, 이는 배터리식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수소연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s)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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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소개된 150종의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15%였으며, 여러 

제조사에서 다양한 소형 전기차뿐만 아니라 SUV 및 트럭 전기차 모델 또한 선보이고 있어 

향후 친환경차 구매계층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박종훈 2019).

∙ 학계뿐만 아니라 전기차 제조사와 부품 생산업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성능개선 및 생산

비용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차 기술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3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배터리 가격의 절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Lutsey and Nicholas 2019)

- 차량 소유비용(Ownership cost)은 2024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유자가 내연기관차 

보유자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측면의 경제성 확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Lutsey and Nicholas 2019)

그림 2   차량 종류별 소유비용의 변화 추이

주: BEV는 배터리식 전기차,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임. 250, 200, 150, 

50은 배터리 완충 시 전기 동력 주행가능거리를 의미하고 Conventional차는 내연기관차

량을 의미함. 즉 BEV250은 전기동력으로 1회 완전 충전 시 250마일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의미함. Car는 일반승용차 Crossover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 Sport utility 

vehicle은 스포츠유틸리티차 (SUV)를 의미함.

               출처: Lutsey and Nichol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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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약 10여 개 주)과 중국에서 도입한 전기차 의무생산제도 

(Zero Emission Vehicle Mandate Program)는 전체 자동차 생산수량 중 일정 비율 이

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미국 내에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확정한 상태임(에너지전환

포럼 2019)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기구(UN, EU 등) 또한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

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화석연료기반 중심의 수송용 에너지 수급체계는 급격한 변화

를 앞두고 있음

2) 수소차(Fuel Cell Electric Vehicles) 시장의 성장

∙ 수소차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시장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2030년까지 약 60

만 대가량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

∙ 수소차 시장은 전 세계 약 1만 2천여 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에 비해 

성장이 느림. 이는 수소차 자체 가격이 전기차 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수소차 인프라 보급

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수소차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가격 및 기술비용이 전기차 대비 높은 실정

- 전기차의 경우 완속충전 시 일반 가정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소의 경우 수소충전

소 보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에너지 보급체계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 생산 판매 중인 수소차 모델은 현대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등 총 6가지

로, 전기차 대비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나, 2025년까지 31개 종의 수소차가 생산될 것으

로 예측됨(NPROXX)

∙ 2050년 수소차의 신차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Heid, 

Linder, Orthofer and Wilthaner 2017)

3) 한국의 친환경차 보급: 정부주도형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 현 2019년 4월 기준 한국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6.5만 대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약 43만 대 수준이지만 정부는 ‘저공해차 의무생산제도 도입(2020년 4월 시행예정)’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음(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안))

-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는 8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 중이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 아이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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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니로 등을 포함한 25여 종이고, 수소차는 현대차에서 생산 중인 넥쏘가 유일함(친환

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2019년 9월 30일 기준).

∙ 현재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 충전인프라 설치 및 구매보조금 지급 등 친

환경차 보급률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혜택을 줄여나갈 예정임

-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었으며,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 전력 가격에 대한 할인혜택도 중단될 예정임(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2019년 9월 30일 기준)

4) 친환경차시대를 맞이하며

∙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신차판매량 점유율을 기준으로 친환경차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는 늦

어도 2030~2040년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의 의지와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됨

∙ 오랜 시간 동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왔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수급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공해 대체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활성화 노력은 앞으

로도 지속될 예정임

∙ 친환경차 활성화 정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이동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2) 대

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단기간

에 사라지지 않을 정책으로 판단됨

∙ 내연기관차시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교통관련 법제도들을 친환경차시대에 맞도록 재정

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사용량 및 내연기관용량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교통세

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먼저 국내 교통세제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친환경차시대에 대

비한 해외 교통세제 개편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교통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2)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시 운행가능 거리에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차종에 따라 상이하며, 최근 모델(2단계 전기차) 

의 경우 380km 이상 운행 가능하므로 개인의 일상생활 중 이동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임. 수소차의 경우 수소충전소의 

공간적 분포 측면에서 제약은 있을 수 있으나, 1회 충전 시 6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주행거리 측면에서 큰 제약이 없음.



9

국
토
연
구
원

친
환
경
차
시
대
와
 국

내
 교

통
세
제
의
 문

제
점

02 친환경차시대와 

      국내 교통세제의 문제점 

 

1) 국내 교통세제 현황

∙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구매, 보유 및 운행 단계에서 부과되며, 개별소비세, 부가가

치세, 취득세는 구매 단계에서만,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주행세는 운행 단계에서만 부과되지만 교육세는 구매 및 운행 단계 모두에서 

부과됨(<표 1> 참조)

∙ 세 가지 단계 중 친환경차 시대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거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세제는 

보유와 운행 단계의 세금 제도임(최재성 2019)

구분 구매 보유 운행

세금(유형)

개별소비세(국세)

교육세(국세)

부가가치세(국세)

취득세(지방세)

자동차세(지방세)

지방교육세(지방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경유)(국세)

교육세(국세)

주행세(지방세)

자료: 최준욱, 이동규(2017, 90), 최재성(2019, 49)에서 재인용.

 표 1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

2) 자동차 구매 및 보유 관련 세금

∙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관세 등이 있으며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국세임

-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의 5%(단 1000cc 이하 경차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액의 30%를 부과하며 관세는 수입자동차가격의 10%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자동차출고가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각각 

10%, 7%를 부과하지만 경차의 경우 취득세를 4% 부과함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차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

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차종 및 차량가격에 따라 상이함(<표 2> 참조)

- 내연기관차인 하이브리드차가 혜택이 가장 적으며, 수소차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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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배터리식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소계 최대 530 최대 270 최대 660

구입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300 최대 100 최대 400

교육세 최대 90 최대 30 최대 120

등록단계 취득세 최대 140 최대 140 최대 140

자료: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 참고(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참고(https://hybridbonus.or.kr).

표 2  저공해차 세제혜택
단위: 만 원

∙ 자동차 보유세는 지방세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이용자·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가짐(이소영 2018)

-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 배기량 및 용도별로 세율이 상이하며, 배기량(cc당)에 따라 산출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27조 1호에 규정되어 있음

- 연비가 높은 차를 우대하는 과세구조를 가지며,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세

율감액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짐

∙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배기량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으로 

고정세액을 자동차세로 부과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27조)

- 차량의 중량, 가격 등에 상관없이 지방세로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

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 부담금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음

∙ 현재 기준 친환경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 자동차 보유세 10만 원과 

저공해차 세제혜택 범위 초과분이 전부이며, 도로인프라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의 세금 부담이 부족한 실정

3) 국내 수송용 연료세제 현황

∙ 수송용 연료의 구매와 관련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들의 부가세

인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관세는 원유 수입가격에, 부가가

치세는 모든 유류 세목을 포함한 거래가격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금임(이소영 201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임(교통·에너

지·환경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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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과세기한이 지속적으

로 연장되어 현재 기준 과세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이 기한이 만료된 후 

개별소비세로 편입될 예정

∙ 현재 기준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252원, 475원(휘발유) 및 340원(경

유)이며, 법률이 정한 경우에 따라 그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2조 제3항)

∙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로 교육세와 주행세가 있으며 각각 15%, 

26%가 부과되고 있으며, 기본세율은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 가능함

부문 관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휘발유(원/리터) 3% - 475.00 79.35 137.54 10%

경유(원/리터) 3% - 340.00 56.25 97.50 10%

LPG(원/리터) 3% 252.00 - 41.25 - 10%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 참고(http://www.law.go.kr).

 표 3  국내 유류세 현황
단위: 원

∙ 국내 수송용 에너지 세제는 화석연료의 소비량에 대한 종량제적 성격을 가지며, 이 경우 

지속적인 차량 연비 개선(하이브리드 차량 등) 및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세수 확보 

측면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최재성 2019)

∙ 현행 전기차 충전 요금은 전압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지만 kWh당 52.5원에서 232.5원

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요금이 적용되어 약 50% 할인을 받고 있

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진 않고 있음(한국전력 사이버지점, 2019년 9월 24일 

기준)

- 최근 연구에서 도로인프라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1kWh당 약 57원 정도의 세금부과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으나, 실질적

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

임(김재경 2018)

∙ 수소차 충전용 수소가격은 현재 kg당 약 7천 원 가량이며, 수급 및 유통 관리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4500원까지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음(한국가스공사 2019)

- 현재 국내 수소차 충전용 수소에 대해서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

며 2022년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할 방침(기획재정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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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친환경차 도입에 따른 도로인프라 관련 세수부족 전망

∙ 정부는 2030년 전기차 100만 대, 2040년 수소차 약 300만 대 등 친환경차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의 보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 도로관리비용 증대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실정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적정 SOC 투자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42조 원 수준의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경제성장률의 변동에 따라 적정투자 수준은 변화할 수 있음(김호정 

외 2018)

- 2.5~2.8%의 경제성장률 고려 시 중앙정부는 2.28~3.75조 원, 지방정부는 1.27~2.08조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액수는 각각 1.56~2.53조 원, 0.55~0.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

2018 1.48~2.9 0.68~1.34 0.75~1.48 0.31~0.61

2019 1.5~3.47 0.95~1.69 1.05~1.86 0.42~0.75

2020 2.77~4.21 1.55~2.35 1.77~2.69 0.67~1.02

2021 2.68~4.21 1.56~2.45 1.93~3.03 0.66~1.04

2022 2.52~3.98 1.63~2.58 2.28~3.59 0.67~1.06

평균 2.28~3.75 1.27~2.08 1.56~2.53 0.55~0.9

총계 11.41~18.77 6.37~10.4 7.78~12.65 2.74~4.48

자료: 김호정 외 2018, 60.

 표 4   2.5~2.8% 경제성장률 고려 시 주체별 SOC 투자재원 부족 추정 결과
단위: 조 원

∙ 또한, 친환경차는 배터리 무게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 차량 대비 중량이 

15% 증가하며, 이로 인해 도로의 피로누적으로 빈번한 도로파손을 유발하여 도로유지관

리비용 증가가 예상됨

   ※ 혼다 어코드 1524 kg, 동급 전기차(혼다 Clarity BEV) 1838kg, 동급 수소차(혼다 Clarity 

FCEV) 1875kg

∙ 이와 더불어 스마트 도로의 건설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 첨단화,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수준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친환경차 도입 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휘발유 승용차

가 전기차로 대체된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세 손실규모는 약 581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는  2016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총액의 3.7%에 해당함(김재경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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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의 수소차 보급목표를 반영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교통세제 개편 없이, 친환경

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5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이 정부의 목표대

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세 약 19조 6천억 원, 자동차세 약 20조 8천억 원, 교육세와 주행세 

각각 3조 원, 5조 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최재성 2019)

그림 3   국내 친환경차 보급(정부목표치 달성 시)에 따른 세입 감소 예측

     자료: 최재성 2019, 55.

∙ 따라서 현 교통세제 및 친환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는 미래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3) 이 결과는 2019년 발표된 정부의 2040년 기준 국내 수소차 290만 대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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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환경차시대와 

      해외 교통세제 개편 사례

 

1) 교통세제의 종류와 도로재원 조달 메커니즘

∙ 일반적으로 도로재원 조달을 위한 교통세제의 종류와 재원 조달 메커니즘은 보통세, 목적

세, 도로사용요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나눌 수 있음(<표 5> 참조)

-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경비 조달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 지출 

항목에 구속되지 않는 소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로 도로인프라 건설·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음

- 목적세는 해당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세로, 교통세제 중에는 자동차세, 

연료세, 환경세가 해당하며, 이 항목 세입액은 도로사업 재원 조달에 사용할 수 있음

- 도로주행세 및 유료도로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

도로 주행거리세, 주행시간세, 구간별 유료도로제도(Toll) 및 특정지역단위 도로이용

료(road pricing) 등이 있고, 이를 도로건설·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development cost charges)은 상업지역개발분담금과 도시개발분담금

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도로인프라 개발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분담금 성격을 지님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가지 방식을 특정해서 도로관련 사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

용을 조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조합한 재원 조달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도로재원 조달 방식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교통세제는 사회 및 교통여건과 에너지 수급체계의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교통세제 개편의 이유는 무분별 개발 중심에서 환경보호 

중심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패러다임 변화부터 세수 부족 충당, 친환경교통수단 활성화, 

형평성 제고 등 매우 다양함

∙ 이 장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의 친환경차 보유와 운행 측면에서 부과되는 전반적인 

해외 교통세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교통세제 개편 방향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함

-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로인

프라의 건설·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세 형태의 교통세제뿐만 아니라 보통세 형태로 부과되

고 다목적 활용되는 교통세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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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 제시된 교통세제 중 친환경차 관련 과세가 가능한 세제로는 보통세, 도로관련 

목적세, 도로주행세 및 유료도로세가 있으며, 이 장에서는 이들 세제에 대한 해외 교통

세제 개편 사례를 살펴봄

유형 재원 조달 메커니즘 특성

다목적 세금 보통세

∙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항목으로 부과되는 조세

∙ 일반경비 조달을 위한 세금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임

도로관련 목적세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과세되는 항목

∙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구입 시, 주기적인 

자동차검사 시, 또는 자동차 등록 갱신 시 부과

연료세
∙ 자동차 연료 구입 시 부과되는 항목으로 종량제 성격을 

지님

환경세 ∙ 차량의 주행거리 또는 공해발생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도로주행세 

거리기반 주행세
∙ 차량 주행거리에 기반을 두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부과됨

시간기반 주행세 ∙ 차량의 도로인프라 이용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유료도로제도

도로구간별 통행료

(Tolls)

∙ 도로이용에 대한 요금을 구간별(거리에 따라)로 부과하거나 

지점통행에 대한 통행료를 톨게이트에서 부과하는 방식

지역단위 도로이용료

(Road pricing)

∙ 특정 지역을 설정한 후 지역에 진입할 때 해당지역 도로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로 혼잡관리 

방식으로 이용됨

개발부담금

상업지역 개발 

비용 분담금

∙ 새롭게 개발된 상업지역의 도로인프라 개발에 대해 비용 

분담 차원에서 부과하는 분담금

도시개발 

비용 분담금

∙ 새롭게 인프라가 개발된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거주민 

또는 지자체에 부과하는 분담금

보조금(Grant funding)
∙ 지역 또는 국가 간 균형을 맞춰 이들 간 사회경제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한 쪽 지역 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보조금

사적 기부금
∙ 개인, 조직, 기업 등에서 도로 유지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로관리를 돕는 방식

자료: Conference of European Directors of Roads(2017, 10)의 유형구분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저자 재구성.

 표 5  교통세제 유형 및 재원 조달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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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 거리 기반 교통세 부과 (Road User Charge)

∙ 일정 기간 동안 주행한 거리를 계측하고, 주행거리(km)를 바탕으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매우 높은 세금 부과 방식임

∙ 주행거리를 실측하고 차종, 중량, 운행구간, 혼잡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과세하는 세

제로 수익자부담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높은 제도

- 하드웨어 설치 및 데이터 수집 및 부과 등 초기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임(김재경 2018)

- 단, 주행세 부과를 위해 운행구간 자료의 활용 시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료 수집 및 활용 측면에 있어 높은 수준의 보안시스템 구축이 필요

∙ 뉴질랜드: 친환경차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부과

- 영업용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가 1997년 도입되었고, 현재도 3.5톤 이상 

디젤 차량과 연료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세가 부과되고 있음(<표 6> 

참조)

 표 6   뉴질랜드 영업용 차량 주행세 부과기준

차량 종류 1단계 요금 2단계 요금

가솔린 및 디젤 차량
79 cents

(약 600원)

30 cents

(약 230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9 cents
19 cents

(약 150원)

전기차 79 cents
9 cents

(약 70원)

주: 1단계 요금은 1년에 1만 4천km까지 요금이며, 사적인 통행도 포함, 2단계 요금은 1만 4천km 이상 주행 시 부과되는 
요금으로 영업용 통행만 부과.

자료: New Zealand Internal Revenue(https://www.ird.govt.nz/topics/income-tax/day-to-day-expenses/claiming 
-vehicle-expenses/kilometre-rates-for-business-use-of-vehicles-2018-2019-income-year) 뉴질랜드 주 
행거리세 부과 지침 참조.

∙ 미국: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로의 전환 검토

- 미국은 연료세를 기반으로 조성된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을 도로 이용

자의 부담금으로 인식하여 이를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왔고, 지속적

인 내연기관차량의 연비 개선 및 대체연료차량의 도입으로 인해 세수 부족을 겪어오고 

있음(<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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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2015년 기준 도로신탁기금 부족분 예측

        자료: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9.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콜로라도, 오리건,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을 중심으로 주행거리

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최재성 2019)

- 오리건주에서는 2026년 주행세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20여 개 이상의 주에

서 공식 연구가 진행되거나 주행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서

부지역 주들은 주행세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 중(<그

림 5> 참조)

          

 그림 5   미국 주별 주행세 관련 계획

    자료: International Bridge, Tunnel and Turnpike Association(2017), 최재성(2017, 5); 최재성(2019, 2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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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 국가: 영업용 대형 화물차 대상 주행거리세 도입(Kirk and Levinson 2016)

- 스위스에서는 2001년 3.5톤 이상의 영업용 트럭을 대상으로 주행거리세를 도입하였으

며, 중량별 다른 세율을 적용함[예: 10톤 트럭의 경우 km당 0.31 스위스프랑(약 380

원), 35톤 트럭은 0.8 스위스프랑(약 980원)을 부과]

- 독일은 7.5톤 이상 모든 트럭에 대해 연방도로 사용 시 주행거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엔진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함[저공해엔진 및 세 개 이하의 차축을 가진 트럭은 km당 0.125 

유로(약 170원), 일반엔진 및 네 개 이상 차축의 경우 km당 0.214 유로(약 410원) 부과]

- 오스트리아는 2004년 3.5톤 이상 트럭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주행거리세를 부

과하였으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신엔진이며 세 개 이하의 차축을 가진 트럭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최신엔진 3개 이하 차축: 0.2198유로(약 290원)/km, 노후엔진 4

개 이상 차축: 0.4473유로(590원)/km]

3) 친환경차 보유관련 세금 부과

∙ 친환경차에 매년 등록세 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량 무게를 기반으로 정률

세액을 부과하거나, 모든 친환경차에 대한 동일  세금(정액)을 부과하는 보유관련 세금임

∙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은 미국의 경우 매년 자동차 등록세를 부과하며, 유럽국

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음(대한석유협회 2018a)

- 현재 국내 친환경자동차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해당지역의 일반경비 충당을 위해 사

용되는 보통세지만, 시도·지방도 등의 도로관리를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약 20여 개 주에서 목적세 성격의 친환경차 등록세 도입 중

- 친환경차에 대한 도로인프라 이용자 부담금 측면의 세수부과 필요성의 대두로 인해  도

입되기 시작한 세제로 작게는 50달러(약 6만 원)부터 많게는 200달러(약 24만 원)까지 

매년 부과되는 등록세임(그림 6, Jenn 2018)

- 주마다 과세 방식이 상이하여, 모든 종류의 전기차에 대해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주도 있으나(예: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주 등), 배터리식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주도 있음(아이다호, 위

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 PHEV에 대해 더 적은 등록세 부과)

- 미시건주의 경우 친환경차 중량에 따라서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3.629톤(8천 파운드)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정액세금 부과(전기차 235달러/117.5달

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135달러/47.5달러)

- 유타주의 경우 조세저항 및 친환경차 보급 속도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세율을 증가시키고 있음(전기차 기준 2019년 60달러, 2020

년 90달러, 2021년 12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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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5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 유럽 5개국의 자동차세 형태로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시설 

건설·유지·관리 목적을 가진 목적세형태의 세금이 아니므로 미국의 등록세와 차이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190g을 초과할 때 과세하지만

(Wappelhorst 외 2018), 대부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 기준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보유세 부과를 10년간 유예하고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km 초과차량에 대해 1g당 2유로(약 

2600원)의 보유세를 부과함(Wappelhorst 외 2018)

- 최근 실제 이용자 대상 실험결과 볼보 V60, 토요타 프리우스, 미쓰비시 아웃랜더 등 전

기차 배터리 용량이 작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95~106g/km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남(Plötz 외 2017)

-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영국에서도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

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298유로(약 40만 원), 130파운드(약 

20만 원)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음

주: 그림의 네모 안은 각 주별 등록세 관련 내용(주별 코드-관련법안명/도입시기/친환경차 차종별 등록비)임.
자료: Jenn 2018, 6.

 그림 6   미국 주별 친환경차 등록세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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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석연료세 기반 교통세제 개편(화석연료세 인상 포함)

∙ 화석연료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수송용 에너지로 이용하는 가솔린 

및 디젤 차량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정액 또는 정률의 세금을 부담하는 교통세제 개편 방식임

∙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8년  유류세 인상법안(SB1)을 통과시켜 1리터당 40원을 인상하

여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 교통세 지속가능성을 개선함(캘리포니아 교통국)

- 미국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연방도로신탁기금 부

족으로 1993년까지 약 60원 인상에 그쳤고, 이후 인상하지 못함(같은 기간 구매력 상승

을 고려하면 73% 추가 인상이 필요했으나,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에는 실패함)

∙ 프랑스는 2014년 연료세에 탄소세 부분을 포함하였고, 2018년 5월 기준 리터당 0.6629

유로(약 870원, 가솔린), 0.5940유로(약 780원, 디젤)를 연료구매 시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연료에 부과되는 총 세금의 각각 61%와 58%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인프라 자금 조달에 사용하고 있음(2016년 기준 33%, 

대한석유협회 2018b)

∙ 핀란드(1990), 스웨덴(1991), 스위스(2008), 아일랜드(2010), 포르투갈(2015) 등 유럽 

주요 국가는 탄소세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하여 화석연료 가격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연료세를 개편해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세입액이 일반회계로 편입되

고, 세금이 교통인프라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대한석유협회 2018b)

∙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 2008년, 앨버타주는 2017년 탄소세를 도입하였

으나 대부분 교통과 무관한 용도로 세금이 이용되고 있으나, 앨버타주의 경우 공공교통 

등 저탄소 인프라 정비에 세금이 일부 사용되고 있음(대한석유협회 2018b)

5) 기타 교통세제

∙ 대체 연료세 부과 방식은 전통적인 화석연료세 부과방식과 같이 전기 및 수소 충전 시 사용

량에 비례하여 kwh 또는 kg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도로인프라 건설·유

지·관리를 목적으로 대체연료세가 도입된 사례는 없음

-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결과 가솔린 자가용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kWh 

당 약 5.8센트(약 65원), 수소 1kg당 1.09달러(약 1,200원)가 적정 세율로 산출됨

(Jenn 2018)

- 미국의 주에서는 대부분 현재까지 추가적인 전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

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료 할인, 직장 내 전기차 충전기 무료사용 혜택 또는 전기차 전용 

전기료 부과 프로그램 마련 등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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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전기차 충전에 부과하는 전기세

는 kWh당 0.161유로(약 210원, 프랑스)에서 0.280유로(약 370원, 독일)이지만, 목적

세가 아닌 소비세로 부과됨(Wappelhorst 외 2018)

∙ 유료도로제도 및 지역단위 도로이용료 징수 방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통수요관리(혼

잡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임

- 유료도로제도는 아직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현재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총 13개 주에서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현재 혼잡구간에 설치된 유료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또는 무료로 주차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Hartman and Pula 2019)

- 영국 런던 도심의 혼잡지역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에서는 친환경차

의 도로이용료가 100% 면제되며, 이 범위는 점차 늘어날 계획임

- 노르웨이에서는 2018년까지 900km에 달하는 유료도로 이용료를 100% 감면 받았으

나, 현재는 50% 할인혜택만 부여하고 있음(<표 7> 참조)

           HOV 스티커

                 부착위치
2019년 및 2021년 10월 기준 초저공해존

캘리포니아 친환경차용 HOV 차로 접근 허용 스티커 
및 부착 위치(2018-2021년 사용)

런던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https://www.dmv.ca.gov/portal/dmv/?1dmy&urile=wcm:path:/dmv_content
_en/dmv/vr/decal); 영국 런던 교통국(https://tfl.gov.uk/modes/driving/ultra-low-emission-zone/ 
ulez-where-and-when).

 표 7   캘리포니아 친환경차용 다인승차량 전용차로(HOV Lane) 접근 허용 스티커 및 
          런던 초저공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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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및 시사점

∙ 일반적으로 도로 건설·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조달 방식은 크게 일곱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친환경차에 부과가 가능한 세금 또는 요금제는 보통세, 목적세, 

주행세 및 유료도로제도가 있음

∙ 세계 각국은 친환경차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세제를 개편해오고 있고, 내연

기관의 용량 및 화석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체계에서 탈피하여 대기오염물질 발

생량, 중량, 주행거리, 주행시간 및 혼잡기여도 등 과세기준을 다양화하고 있음

∙ 각 국가는 다양한 교통세제를 두 가지 상이한 방향으로 개편해오고 있는데 1)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경우와, 

2) 친환경차 도입으로 인한 도로관련 재정 상황 개선, 내연기관차 이용자와 친환경차 이용

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추가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경우로 나누어짐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의 교통세제 개편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보급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동시에 화석연료세 기반 도로재원 조달체계를 친환경차 시대

에 맞게 안정적 개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목적세 형태의 연료세를 기반으로 도로 건설·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해 이들 차량에 대한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 주로 화석연료세 인상, 등록세 부과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주행거리세 도입

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친환경차 구매, 충전, 도로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

∙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차량별 탄소배출량을 활용하여 친환경차 보유 관련 자동차세 개편 

및 수송용 연료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1990년부터 최근까지 교통세제를 개편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도로재원 조달에 활용되는 경우는 드문 실정

- 최근 대형 화물차 위주로 도입된 주행거리세(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를 도로 인프라 

관리에 이용하는 사례와 일부국가에서 탄소세의 일부를 교통부문 전입금으로 활용된 

사례(프랑스, 캐나다 앨버타), 친환경차 점유율 상승에 따라 세제혜택을 줄여나가는 사

례(노르웨이)를 볼 때 향후 유럽에서도 도로재원 조달과 관련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

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세 탄소배출량 기준 및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세제가 개편된 것이지만,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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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친환경차 보유 관련 교통세제를 살펴본 결과 유럽은 보유세 추가 부과 방식

을, 미국은 등록세 할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세액 산정 시 중심가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성에 가치를 두는 반면 도로재원 조달 

목적으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미국은 도로이용자 간 형평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으

로 보임 

- 한국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조금이 배터리식 전기차/수소차 보조금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적은 것을 고려할 때, 현 교통세제는 보조금 산정체계에 환경적 측면

이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임. 보조금 지급 중단 시 다른 종류의 교통세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담아내야 할 것임

∙ 한국의 현재 교통세제와 도로 건설·유지·관리 재원 조달체계 또한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국 상황에 맞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과 과세 방식을 적절

히 조합하여야 친환경차시대의 도래를 늦추지 않고 원활한 도로 관련 재원 조달 또한 가능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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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방안 검토 

 

1)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방안 평가 기준

∙ 한국 상황에 맞는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3장에서 도출한 다양한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친환경차 및 각국의 도로재원 조달체계 특성에 고려하여 검토 

기준을 마련한 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 평가할 필요가 있음4)

∙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친환경차시대의 교통세제 및 도로재원 조달 체계 개편 방안을 평가

한 연구에 따르면 <표 8>과 같이 세수확보 가능성, 세율조정 가능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행정적 소모비용, 수익자부담원칙 부합성, 형평성 등 총 여섯 가지 차원에서 정성적 검토 

기준을 제시함(Jenn 2018)

- 여섯 가지 검토기준 모두 국내 교통세제 개편방안 평가 시에도  필요한 기준으로 판단되

며, 1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친환경차시대의 도래라는 전제하에 각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현시점에서 국내 교통세제 개편 시 친환경차 보급 지연에 미치는 영향 및 세제 변화에 따른 

갈등유발 가능성에 대한 기준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주는 세제와 도

로 관리 측면 과세를 종합적으로 개편·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차 보급 지연효과

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정부의 새로운 세제의 도입 또는 세제 변경은 기존 세제에 익숙해져 있는 납부자와의 갈등

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 마찰 또는 조세 저항 등의 형태로 나타남.5) 교통세는 개개

인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세금으로 국내 조세로 인한 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

되어야 함

4) 본 연구에서는 교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정성적 평가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세제 도입 시 확보될 수 있는 세입액 

등을 포함한 정량적 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임.

5) 국세청 용어해설, 조세 마찰은 세 부담의 불만으로 개개인과 당국이 티격태격하면서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조세 저항은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대 행위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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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확보 가능성: 친환경차에 대한 추가적 또는 전체 차량에 대한 세금부과방법 전환에 따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가?

 세율조정 가능성: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장기적 지속가능성: 새로운 교통세가 자동차 기술변화에 따라 도로유지 및 관리 재정 확보에 장기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행정적 비용: 새로운 교통세 징수 방법에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이 얼마인가?

 수익자부담원칙: 사용자가 이용한 만큼 내는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형평성: 화석연료 차량 이용자 및 친환경차 이용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아닌가?

표 8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대안 평가를 위한 기준

자료: Jenn 2018.

2) 국내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대안 평가

∙ Jenn(2018)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세제 개편 대안을 재검토

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주행거리세는 장기적으로 행정적 비용, 친환경차 보급지연 효과를 제외한 모든 평가기준

에 만족스러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해외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 화물차량에 대해서만 또는 시범사업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할 때 기술적·비용적 요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유 관련 세금은 현 수준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제도이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서도 동떨어진 제도이지만, 낮은 행정비용 등의 장점이 있고 적정한 세율로 부과할 경우 

친환경차에 대한 초기 과세방식으로 이용하기 용이함

- 단, 이 경우 지방세로만 편입되고 있는 현 세제에 대한 변화는 필요해 보임

∙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화석연료세 인상은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

나, 도로 건설·유지·관리 재원 조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낮고 내연기관차·친환경차 이용

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므로 장기적 교통세제 개편 방향으로 부적합함

∙ 대체연료세 부과 방식은 연비 개선에 따른 교통세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문제를 제외하

면, 주행거리세처럼 중장기적 도로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교통세제 개편 방향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임. 충전용 전기 할인혜택 중단 시점과 동시에 개편할 경우 조세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료도로제도 또는 지역단위 도로 요금제 방식은 모든 도로에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통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부적합함

- 단, 친환경차 교통세제 혜택 부여를 위해 주로 사용되어온 제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혜택 중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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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주행거리세
보유관련 세금

(등록세·자동차세)
화석연료세 인상 대체연료세

유료도로제도/지역
단위 요금제

세수확보
가능성

∙ 연비 개선 및 친환

경차 도입에 효율

적 대응 가능

∙ 세수부족액 전망에 

맞춰 세액 결정 시 

가능

∙ 현실적으로 정확한 

예측/세 부과가 어

려움

∙ 친환경차 도입에 

따른 세입감소분 

확보 가능

∙ 자연스럽게 세수부

족 문제 해결 가능

∙ 전체 도로 구간/지

역에 대한 이용료 

부과 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세율조정
가능성

∙ 세율 조정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설

계할 수 있음

∙ 자동적으로 물가상

승률에 따라 세율 

조정 가능

∙ 자동으로 물가 상

승률에 따라 세율

조정 가능

∙ 세율 조정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설

계할 수 있음

∙ 세율 조정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설

계할 수 있음

장기지속
가능성

∙ 연비 개선 및 친환

경차 도입에 대응

가능 

∙ 장기적인 총 주행

거리 변화에는 문

제 소지 있음

∙ 현 수준 보유세(10

만 원)로는 장기 지

속 불가능

∙ 제도 개선 필요

∙ 연비 개선 및 친환

경차 도입에 대응

이 불가능하여 지

속가능성이 낮은 

제도

∙ 친환경차 도입에 

따른 문제는 해결

∙ 연비 개선에 따른 

문제는 상존함

∙ 연비 개선 및 친환

경차 도입과는 분

리된 제도

행정적
비용

∙ 높은 비용 예상
단, 저렴한 기술로

도 구현 가능성 있

음

∙ 현 시스템에 추가

적인 과세이므로 

저렴한 편임

∙ 행정비용이 제일 

낮은 제도

∙ 높은 행정비용

∙ 전기차의 가정용 

단독주택 완속충전

기 사용 시 과세 어

려움

∙ 추가적인 도로이용

료 부과를 위한 과

도한 행정비용 발

생

수익자 
부담원칙
부합성

∙ 차량 중량 및 이용

시간 고려 시 가장 

부합하는 제도 

∙ 수익자부담원칙과 

동떨어진 제도

∙ 환경성 측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

∙ 도로유지관리 측면

에선 부적합

∙ 에너지환경세 부분

을 제외하고 교통

부분만 부과 시 수

익자부담원칙에 부

합함

∙ 도로이용 측면 수

익자부담원칙에 부

합함

형평성

∙ 역진성이 낮은 제

도

∙ 저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함

∙ 제도 설계에 따라 

차이 있음

∙ 일반적으로 고소득

자에게 유리한 제

도

∙ 상대적으로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중

립적

∙ 고가 친환경차 이

용자에게 유리

∙ 내연기관차량 이용

자와 형평성 높은 

제도

∙ 모든 도로를 유료

도로화 하지 않는 

이상 거주지역별 

형평성 문제 소지

가 있음

국내
친환경차 
보급 지연 

효과

∙ 종량제 성격을 가

진 추가세금 부담

으로 인한 지연효

과 큼

∙ 모든 차량 동시 개

편 시엔 영향이 적

을 것

∙ 연 1회 정액을 납

부해야 하므로 납

세자 부담이 커 보

급지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됨

∙ 친환경차 보급 지

연 효과 없음

∙ 보급지연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용량에 따른 충

전 시 과세로 사용

자 부담 낮음

∙ 친환경차 보급지연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임(현재 

부과 중인 요금 혜

택을 중단하기 때

문)

국내 
조세제도 

변화로 인한 
갈등 유발 

가능성

∙ 새로운 형태의 세

금으로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음

∙ 과세액과 과세방식 

설정 시 신중한 검

토 필요

∙ 현 세제혜택을 줄

이는 방식으로 갈

등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

∙ 과세액에 따라 갈

등 유발 가능 

∙ 화석연료차량 이용

자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됨(프랑스에

서 이미 발생)

∙ 현 세제혜택을 줄

이는 방식으로 갈

등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과세액·과세방식 

설정 중요

∙ 새로운 형태의 세

금으로 조세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

음

∙ 특정지역 이용자들

의 조세저항 가능

성 높음

자료: Jenn(2018, 24)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상황에 맞게 저자 재구성(친환경차 보급지연 효과, 국내 조세제도 변화로 
인한 갈등 유발 가능성, 유료도로제도 평가 추가).

 표 9  친환경차시대 교통세제 개편 대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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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학계·산업계 전반에 걸친 노력은 차츰 결실을 맺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는 친환경차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화석연료세 세입을 중심으로 마련해온 도로 건설·유지·관리 재원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연비 개선 및 친환경차(대체연료차) 도입에 따라 향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

므로 교통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중량, 주행거리, 

탄소배출량 등 과세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된 세계 주요 국가의 교통세제를 검토한 결과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친환경차에서 발생한 도로관리비용에 대한 분담금 징수(과세)를 조화롭

게 설계하여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요소로 

판단되며, 혜택 위주의 현 친환경차 교통세제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교통세제 개편 방안을 세수확보가능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 총 8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친환경차 보유 관련 세제 개편(등

록세 부과 또는 자동차세 개편) 및 대체연료세 도입이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으로 보이지

만, 장기적으로는 주행거리세가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으로 판단됨

∙ 다만 교통세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세 마찰 또는 조세 저항 등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 시 합리적인 과세액 산출 및 효율적인 과세 방식 

설정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세 부과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의 건설·유지·관리

에 사용되는 총비용의 산정과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한 장래 소요예산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세액이 산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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